
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7] <개정 2021. 9. 24.>

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(제38조제5항 관련)

1.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,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

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. 

2.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, 감염관리방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

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3. 구급차등의 의료장비, 구급의약품, 통신장비,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

록장치,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

로 유지되어야 한다.

4.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하여 보

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
5. 구급차등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

등 차량 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

루어져야 한다.

6.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, 비상등, 신호

탄, 소화기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.

7. 구급차등의 통신장비는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

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
8. 구급차는 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

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ᆞ운영되어야 한다.

9.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

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,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

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

다.

10.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내부에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

여야 하고,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

며,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.

11.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ᆞ작성하고 

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
